
▢ 행정감사결과 (감사자 : 이 세 영)

▸사무처리 관련

  - 본 회 규약 제54조 제6항, 본 회 회원종목단체 운영 규정 제55조 제4항 등에 따르면,   

   ‘본 회 및 회원종목단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

  - 다만, ‘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’고 정하고 있고,  

  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그 경·중에 따라 파면·해임 등의 징계를  

    할 수 있는 바, 본회 사무처 및 회원종목단체 사무국은 위 규약 및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 

    사례(2017. 세종시태권도협회 사례 발생)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강화 필요성이  

    있는 것으로 판단됨

  - 전국체육대회, 전국동계체육대회, 전국소년체전에서의 메달 수 및 총득점 등이 전년도  

    대비 하락하였는바, 엘리트 체육 육성을 통한 세종시의 스포츠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 

    있는 것으로 판단됨

▸예산집행 관련

  -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약 94.8%에 달하여 세입 대비 세출은 적정한다고 판단됨

  - 다만, 체육진흥과 관련하여, 각 종목단체의 각종 대회 참가 지원 집행률이 약 73.5%로    

    저조하고, 종목별 협회장기 지원 집행률이 약 66.8%, 종목별 시장기 대회 지원 집행률이  

    약 70%로 저조하므로, 각 종목단체의 사업 발굴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   

    판단됨 

  - 생활체육진흥과 관련하여, 시·도 종목별 행사지원(국고보조금) 집행률이 약 40%로 저조  

    하고,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집행률이 약 46%, 유아체육활동 지원 집행률이 약 4.5%,   

    야외체력관리교실 지원 집행률이 0%로 극히 저조하므로, 시민참여형 체육 활성화 및 다양한  

   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보급 등을 통해 체육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

 감사보고서



▢ 회계감사결과 (감사자 : 최 완 규)

▸2017년 예산에 따른 충분한 세입이 이루어 졌으며, 세출은 예산대비 5.2%(299,818,898원) 

잔액을 남기고 집행함

▸세출에 따른 각 사업별 정산보고서는 관련증빙자료(세금계산서,견적서,금융자료등)를 

첨부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함. 보조금 및 기금집행의 적정성은 1차 내부적인 

검토와 2차 외무전문가의 구체적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, 체계적인 정산보고서 

검증을 통한 자금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함 

▸효율적인 지급집행

 *2016년과 비교하여 예산액은 증가하였으나 효율적인 자금집행으로 집행잔액율

  (집행잔액)은 전년대비 감소함

(단위:원)

구 분 2017년 2016년 증 감

예 산 액 5,767,820,514 5,666,232,000 + 101,588,514

지 출 액 5,433,258,823 5,192,853,115 + 240,405,708

집행잔액율

(집행잔액)

5.2%

(299,818,898)

7.4%

(421,544,813)

-2.2%

(-121,725,915)

▸개선요구사항

 

  - 전년대비 예산의 증감율이 큰 사업, 신규사업, 폐지사업 등은 예산편성의    

 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명칭과 그 이유를 상세히 별지 기재할 필요가 있음

  - 세종시민의 증가와 동단위 인구유입에 따른 시민체육대회, 읍‧면‧동체육대회   

  예산의 증가가 필요하며, 이와 더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이 선행되어야 함

  - 세종시체육회의 경우 광역 및 시단위 체육을 모두 관할하다보니 인력부족에  

  따른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이와 관련한 인원보충의 예산안 증액이 추가  

  되어 보다 효율적인 체육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


